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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미래연구소 영국 통신원(런던대 골드스미스 칼리지 박사과정)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8월 초 지역 단위에서의 미디어 간 

교차소유에 대한 제한 조항을 대폭 완화 혹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

해 앞으로 한 개인이나 언론사가 동일 지역에 있는 신문사, TV, 라디오 방송국 등 지

역 언론사들을 교차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계획으로 지역 언론의 뉴

스 어젠다(local news agenda)들이 유사한 목소리로 집중될 수 있고 지역 저널리즘

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오프콤 측은 영국 방송 시장에

서 압도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영방송 BBC를 상업방송과 연계해서 잘 활용하고 

기존의 방송국들 이외에 새롭고 역량 있는 지역 단위 미디어 제작사들을 육성, 발전

시키려는 현 정부의 미디어 관련 계획이 원활히 실행된다면 여론의 다양성과 다원성

(diversity and plurality) 유지라는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프콤은 지난 노동당 정부 당시 ‘지역 단위 미디어 간 교차소유제한 규정안(local 

cross-media ownership rules)’에 대한 재검토를 의뢰받아 2009년 11월 ‘규제 완

화(liberalisation)’라는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지역 미디어시장에서 

박 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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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언>(Guardian)과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오프콤의 판단 근거와 실행 계획은 비현

실적’이라며 이를 통해 결국 기존의 미디어 재벌들에게 새로운 지역 미디어 시장을 추

가로 쉽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리니티 미러는 과거 노동

당 정부 시절 추진되다가 현재는 새 정부에 의해 폐기된 계획인 ‘ITV 지역방송 서비

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방송사 연합체(Independently Financed News 

Consortiums, 이하 IFNC)’의 한 구성원이었다. 현재 새 정부는 공영방송적인 성격

의 독립 방송 연합체인 IFNC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81개에 달하는 지역 기반 상업 

미디어 그룹의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슬로 베일리의 인터뷰에 따르면 원안대로 

IFNC가 BBC와 더불어 지역 뉴스를 담당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 이

유는 너무 높은 사업 비용과 적은 수입은 지역 단위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부적합하

다는 것이다. 즉 지역 미디어의 상업화는 근본적으로 쉽지 않다는 견해이며 상당 부

분 공공적 개념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언론의 상업화와 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에 대해 오프콤은 

발표문에서 ‘안전장치(safeguard)’를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규정의 

철폐 여부는 결국 정부와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현재의 규정은 앞으로 지역 언론

사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 분명하며 합병이 현시점에서는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현재의 규제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실제 지역 미디어 기업 간 합병

이 일어나고 우려하는 부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예상하는데 이는 

현 시점에서 지역언론이 합병의 형태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또한 아주 적다는 인식에

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프콤이나 정부는 이번 규제안의 철폐 계획은 그 자

체의 의미와 함께 사실은 이후 이어지게 될 다른 거시적 조치들의 가교 역할임을 스

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Ofcom  경과 및 이슈

2009년 11월 오프콤이 DCMS에 보고한 미디어 소유 규제안에 대한 검토와 개선 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신문사, 라디오 방송국, 그리고 ITV 지역방송 라이

선스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만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의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

화하는 정도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총선 결과 보수당 중심 연립정

부로의 정권 교체 후 규제 완화의 폭과 범위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 

두드러진다. 특히 새 정부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이하 DCMS) 장관으로 취임한 제레미 헌트(Jeremy Hunt)는 지역 언론

사들의 미디어 교차소유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 혹은 철폐하는 정책과 이를 통해 

BBC 수신료 문제, 지역 미디어의 상업화 정책들을 결부시키려는 신정부의 미디어 정

책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프콤에서도 2009년 11월, 당시 노동당 정부 시절에는 신문사들의 미디어 소유제

한 규정 완화 정책은 지역 언론, 특히 지역 뉴스 어젠다들의 소수 독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비쳐온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나타나는 이러

한 변화의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다르게 접근해볼 수 있다. 실제로 오프콤은 2010년 

8월 10일자 발표문(제안서)에서 9개월 전과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보인다.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의 뉴스, 의견들의 제한된 다원성(limited plurality)은 지역사회의 

토론과 신뢰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

다’고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지금은 여러 면에서 볼 때 지역 미디어의 독점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동시에 여론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자신하며 규제 

철폐 계획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 TV 방송국들의 새로운 육성과 성장을 기대하는 정부의 계

획들이 지역 수준의 정보와 여론 다양성에 긍정적 기여를 할 만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설령 지역 미디어가 특정 회사에 집중되더라도 BBC가 지금처

럼 계속 잘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BBC 방송이 영국 내 모든 곳에서 로컬 방송도 같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 둘 이상의 지역 뉴스 제공자가 항시 존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하지만 대표적 지역 언론들의 견해는 이와는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트리니티 미러(Trinity Mirror) 사의 대표인 슬리 베일리(Sly Bailey)는 일간지 <가

오프콤의 지역 미디어 교차소유제한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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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인지에 있다. 그리고 다원성 문제에서 핵심은 

BBC와 상업 미디어의 관계로 보인다. BBC의 서비스(지역 기반의 TV, 라디오 방송

과 인터넷)만 있으면 지역의 다른 미디어들이 통합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역 뉴스의 

두 가지 견해가 항시 담보되는 것인가? 그럴 정도로 BBC는 항시 정치권력에서 독립

적일 수 있는가? 또한, 공정경쟁 정책(competition policy)과 관련해서 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와 같은 경쟁 관련 당국에서 지역 미디어 간의 결합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고 동시에 공익의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상무 관련 부처에서도 

지역 미디어의 합병을 막을 수 있는 등 정부 내외 부처 간 중복된 역할과 권한의 문제

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을 오프콤에서는 오히려 국민들

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로 여기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결국 지역언론의 독점 위험에 대한 대비와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가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근거는 세 가지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

듯이 현재 지역 미디어들은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

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이다. 영국에선 현재 단지 5% 정도의 미디어 이용자들만이 

인터넷을 지역 뉴스의 주요 제공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앞으론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통해 더 다양한 뉴스를 접하게 될 것으로 본다. 즉 비전통적 방식의 대안적 형태로 다

원성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므로 전통적 방식의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견해인데, 이는

뉴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비교적 발달한 영국 독립 미디어 산업계의 역할을 긍정적

으로 보는 데서 기인한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앞에서 언급한 대로 BBC와 상업적 미

디어의 원활한 결합으로도 정부의 계획대로 다원성의 틀을 유지하고 또한 글로벌 시

장에서의 미디어 경쟁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프콤은 현실적으론 지

금 시점에선 지역 미디어 업체들이 교차 통합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 여겨

진다. 더불어 오프콤은 정부의 요구대로 지역 미디어 간 결합의 문제뿐 아니라 지역 

신규 미디어의 진입 장벽에 대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미디어 간 교차소유제한 조항의 부분적 완화가 핵심이었

다. 이 안을 근거로 하여 향후에 규제될 유일한 사항은 한 지역에서 한 명의 사람/사

업자가 동시에 하나의 지역 아날로그 라디오 라이선스, 적어도 50% 이상의 잠재 고

객을 가지는 채널 3의 지역방송 라이선스, 그리고 지역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하나 

이상의 지역 신문사를 동시에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DCMS

는 오프콤에 규제를 더욱 완화하도록 재차 요구했고, 오프콤은 2009년 11월 이후의 

여러 변동 사항, 특히 두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을 감안하여 규제를 더욱 완화하여 결국 

철폐하는 방향으로 다시 수정하게 된다. 

두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지역 신문사들의 재정 악화가 우선 

요인이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신문사들은 수입

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거시적 경제 위기 속에서 달라진 미디어 전경, 

즉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TV와 라디오에 밀려 전체 광고 

시장에서도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2010년에는 전반적으로 광고 

시장에서 회복세의 징후가 보이지만 그렇다고 지역 신문사들의 수익구조가 쉽게 바

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둘째, 지역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최근 들어 급격히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전의 전국 단위, 글로벌 단위의 미디어 우선 정책을 

통해 BBC를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로 키워냈고 성공적인 공영방송 시스템과 방송 포

맷 산업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추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미디어의 영역이 

급속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로컬리즘’의 기치하에서, 지역방송이 아주 활발한 

미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지역 TV 방송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결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이는 뉴스와 

정보의 다양성과 다원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 글로벌 

미디어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내부 발전 동력을 더욱 다양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슈는 결국 지역에서 TV 라이선스, 상업 라

디오 채널과 핵심 신문사들을 결합하는 지역 미디어의 통합이 지역 뉴스 어젠다에 독

오프콤의 지역 미디어 교차소유제한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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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om  정부(DCMS)의 입장과 향후 전망

정부, 즉 DCMS의 입장은 이번 계획이 미래의 지역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하는 적절

한 조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실 5월의 총선 시기부터 보수당에서는 미디어 간 교

차소유 금지 제도를 없앨 것이라는 공약을 발표했으므로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

서 파악된다. 제레미 헌트 장관은 공식 연설을 통해 “정부는 지역의 문화, 경제, 정치

적 정체성(identity)을 고양시키는 큰 장점을 가진 로컬리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번 지역 미디어 간 교차소유 규제 완화 정책을 통

해 지역 미디어 업계가 더 많은 이익과 성공을 거두는 새로운 로컬리즘의 시대가 오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레미 헌트 장관은 2010년 여름 영국 투자은행의 대표

(Head of UK Investment Banking at Lazard)인 니콜라스 쇼트(Nicholas Shott)

를 지역 TV 방송국들의 상업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책임자로 임명해 평가를 진행

했고 이를 기반으로 이번에 발표된 지역 미디어 정책을 마련했다. 헌트 장관의 발표

문을 보면 글로벌 콘텐츠를 보유한 영국이 상대적으로 열세인(세계 33위인 초고속 

브로드밴드 비율)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IFNC에 투입하기로 한 엄청난 재원을 집중

하고 더불어 세계 방송시장에서 확고한 지배력을 구축한 BBC를 기반으로 뛰어난 독

립 방송 미디어 제작 역량을 결합해 상대적으로 전무 상태에 가까운 지역 기반 상업 

TV 방송 미디어를 육성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공영방송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글로

벌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는 영국 방송 미디어 산업을 더욱 확대시킬 방안을 지역 미

디어 육성에서 찾고 그 동력을 시장에서 잘 경쟁하는 상업적이고 독립적인 미디어 제

작 역량에서 구하려는 것이 정부의 실행 계획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오프콤의 이번 제안 내용은 사실 DCMS 장관인 제레미 헌트의 ‘향후 3년과 그 이후 

활동에 대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vity over the Next Three years and 

Beyond)’이라는 DCMS의 구조적 개혁 플랜의 한 부분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플랜은 2012년에 맞추어 정부에서 계획 중인 통신법(Communication Bill), 수신료

(licence fee), 지역 TV 라이선스 제도의 개정과 같은 미디어 관련법의 대폭 수정을 

보수당이 지역 미디어 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전부터 준비해온 정책대로 지역 

신문사들이 ITV에 지역 뉴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이는 보수당

이 줄곧 주장해온 톱 슬라이스(Top Slice) 방식에 대한 수신료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정부의 방송 수신료 정책을 바꾸려는 의도와 부합된다. 2009년 노동당 정부 당시 발

표된 국가 미디어 전략인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 연간 1억3천만 파운드의 수신료 재원을 지역 TV 뉴스를 제공하는 

독립 연합체(IFNC)에 지불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지역언론에 대한 공적인 보조 계

획으로 결국 이것을 바꾸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수당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공의 재원 투입 없이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 TV 방송국들의 사례를 참조했

다. 보수당의 계획에 따르면 80여 개의 지역 TV 방송국을 설립하여 그동안 지역 신

문사와 라디오로 갔던 지역 광고와 상업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그런 지역 미디어는 TV, 라디오, 인쇄매체 그리고 인터넷을 아우르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고 사업 주체는 결국 신문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작은 지역, 시장에서는 ‘지역 미디어 독점’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만 

이는 다원성, 다양성과는 무관하며 또한 이것이 지역 광고시장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수당에서는 판단한다. 특히 정부는 영국 지역방송의 가장 성공적 예로 

진보적 성향의 <가디언> 미디어 그룹이 맨체스터 지역에서 운영 중인 채널엠

(Channel M)을 들고 있다. 비록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제레미 헌

트 장관이 일간지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 의하면 ‘이것이 디지털 브리튼에서 제대로 

놓치고 있는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지역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

시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결

국 공적자금의 투자를 최대한 배제하고 상업적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질서

에 맞게 지역언론을 육성하려는 것이 현 보수당 연립정부의 입장이며 이를 통해 수신

료 사용 문제 역시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신료 재정

에서 지역 미디어 육성에 들어갈 공적자금은 대부분 없어지게 되며 그 여윳돈은 브로

드밴드망 확충과 지역 미디어의 상업화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프콤의 지역 미디어 교차소유제한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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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om  시사점

정리해보면 현재 지역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신문사는 그 지역의 아날

로그 라디오 방송과 채널3 TV 방송을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이 규제는 새로운 ‘초우

량 지역 TV 방송(ultra-local TV stations)’을 만들려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전면 

폐지되는 형국이다. 오프콤에서도 지역 신문사들의 경영난이라고 하는 실제적 명분

과 미디어 업계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위적 명분하에서 규제 철폐 계획에 힘을 실어주

고 있다. 경영난으로 발생하는 고용 문제 등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지역 대중에 대

한 여론 독과점, 지배력, 지역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묻히는 것처럼 보

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더불어 이러한 시장원리 적용과 규제 철폐 과정을 통해 결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

서 오프콤의 권한 또한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81개 지역 

방송사들의 성공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식 상업방송의 대형 네트워크 몇 개

로 시장을 다시 재편하려는 또 다른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인가 하는 다양한 전망이 

있다. 즉 위기 가운데서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독점 가능성이 잉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다. 그 속에서 결국 ITV 지역 뉴스는 PSB(Public Service Broadcasting)

의 가치를 포기하고 지역방송부터 상업화, 시장경쟁 우선의 길로 들게 하는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는 곧 지역 저널리즘의 상업화라는 화두이며, 한

국의 미디어시장과 지역 저널리즘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더욱 유심히 지켜

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향후 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새로운 지역 TV 방송국들을 위한 라이선스 작업은 2012년 여름까지 진행될 예

정이며 이를 위한 제안서는 2011년 1월에 발표되며 같은 해 4월에 최종 결정이 내려

질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10~20개의 지역 TV 방송국들이 연립정부의 5년 임기

의 마지막 무렵 즈음에 우선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연립정부는 이번의 지역 미디어 교차소유에 대한 개정을 2010년 11월까지 마

무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 하반기까지 통신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을 세웠다.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혁적인 미래 구상 작업을 진행 중인 현 정

부의 계획은 지역 TV 방송국들에 대한 라이선싱 작업을 시작으로 하여 2012년 여름

까지 진행될 것이며, 2012년 4월까지는 BBC의 수신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협상과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 이후에 통신법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

로 보이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임시 법안(Draft Legislation)은 2012년 11월까지 준

비되고 최종적으로 2015년까지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무 부서인 DCMS에 따르면 2012년 1월까지 TV수신료의 일정 부분을 지방의 브로

드밴드망 확충에 사용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 하는데 이번 지방 미디어 간 교차소유

제가 폐지되면 이 재원은 원래 IFNC를 위해서 책정된 기금에서 마련하게 될 전망이

다. 그리고 2012년 여름까지 많게는 80개에 달하는 지역 TV 방송사들에 대한 인허

가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와 보수당의 계획에 따르면 지역 미디어 회사들이 TV, 

인쇄 및 온라인 콘텐츠 모두를 현재 ITV의 지역 뉴스를 대체하여 내보내게 될 것이라 

한다. DCMS는 현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2015년까지는 20여 개의 지역 방송사들이 

라이선스를 획득할 것이며 이들은 교차 미디어 소유제로 인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지

역 미디어 그룹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또한 새 시대의 멀티미디어 콘

텐츠의 제공을 담당할 합병 사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올 11월까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한다. BBC 수신료 검토와 관련해서도 BBC의 모든 재무 상황을 올

해 말까지 감사청(National audit Office)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오프콤의 지역 미디어 교차소유제한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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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망중립성 정책은 지난 2010년 4월 미 항소 법원이 망

중립성을 위반한 컴캐스트(Comcast)에 대한 FCC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컴캐스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다 FCC가 브로드밴드를 비규제 영역인 ‘정

보서비스’에서 규제 영역인 ‘통신서비스’로 분류하려는 새로운 브로드밴드 규제안을 

지난 5월 초 내놓으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듯하다가 다시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

며 이에 대한 논쟁은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8월 9일 미국 통신업계와 인터

넷 업계를 대표하는 버라이즌(Verizon)과 구글(Google)이 망중립성(Open 

Internet)을 위한 공동 정책 제안 성명을 발표하며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비록 양 사의 합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1년 넘게 미국 주

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망중립성 관련 보도를 이어온 데다 인터넷은 이미 미국 국민

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망중립성 논쟁은 더 이상 업계 관계자

조 대 곤

미디어미래연구소 미국 통신원(카네기멜론대학교 박사과정)

버라이즌과 구글의 망중립성 
정책 제안과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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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 local Media- cross Media ownership Rules’.

오프콤의 지역 미디어 교차소유제한 완화 방침

U
SA

U
K



16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OCTOBER 2010  17

➊  양 사는 인터넷 관련 정책이 개방성과 투명성, 균형 있는 지적재산권 관리, 자유로

운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 및 기술 발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➋  양 사는 인터넷의 눈부신 성장이 시장 참여자의 자율적 책임을 기반으로 해왔다고 

믿으며, 정부 규제는 사용자의 권익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경우에만 최소

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➌  양 사는 FCC가 제안한 유선 브로드밴드에 대한 기본적인 망중립성과 투명성 원

칙 등에 동의하지만 의회와 법원의 관할 아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에 FCC

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

➍  양 사는 규제기관의 정책과 방침은 중대한 문제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만 적용되

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➎  양 사는 유선 환경에서 적용되는 망중립성 정책이 무선에 적용되는 것에 반대하

며, 반드시 무선통신 환경과 기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검

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곧이어 3월 말, 양 사 CEO는 공동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인터넷 산업이 자율적인 

생태계에서 시장 주도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FCC가 통신과 인터넷 업계 

전반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담은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

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 약 5개월간 다양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균형 있는 정책 프레

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고 이번 발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공동 정책 제안의 내용

버라이즌과 구글이 이번에 제안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➊  고객 보호 : 합법적 콘텐츠의 송수신과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네트

워크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

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또한 미국 IT산업을 대표하는 버라이즌과 구글이 함께 정

책을 제안하며 이 사안은 미국 내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발표 한 달이 지난 9월 초, 

FCC가 이 공동 정책 제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구하고 나서며 또 한 차

례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이번 양 사 발표의 주요 내용, 쟁점과 

반응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제안의 배경과 과정

기본적으로 망중립성 논쟁에서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콘텐츠 

속성과 정보 전달의 긴급성, 네트워크 과부하 가능성 등에 따라 트래픽에 차별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무선 네트워크에 망중립성 원칙이 유선과 동일하

게 적용되는 것에 크게 반발해왔다. 반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통신사

의 차등적인 네트워크 정책이 인터넷 콘텐츠 산업의 혁신과 인터넷 비지니스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망중립성 원칙이 유선과 무선을 막론하고 확립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FCC 역시 예외 없는 망중립성 원칙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통신과 인터넷, 양 업계를 대표하는 버라이즌과 구글이 사업자 차원에서 갈등과 분

쟁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이는 규제당국 차원에서 정책 마련이 쉽지 않자,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 간 협

상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FCC가 양 사의 협상을 종용했다

는 소문도 있다. 이러한 노력의 첫 결과물로 버라이즌과 구글은 2009년 10월 ‘망중립

성 원칙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이들은 FCC가 천명한 망중립성 

원칙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유선 인터넷의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지지를 밝혔으나, 

논란의 중심인 무선 영역까지 망중립성 원칙이 적용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

다. 그리고 2010년 1월, 이들은 양 사가 합의한 원칙을 담은 서한을 공식적으로 FCC

에 제출했다. 당시 서한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버라이즌과 구글의 망중립성 정책 제안과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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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나 콘텐츠, 서비스 등에 관해서는 감독 권한을 갖지 않는다.

➒  미국 국민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 연방 보편적 서비스 기금(Federal Universal 

Service Fund)의 보조하에 인터넷 미제공 지역 투자와 저소득 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접속 환경 조성을 장려한다.  

  주요 쟁점과 비난 여론 조성

양 사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인터넷상의 주요 토론 게시판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한 의견이 거침없이 올라왔다. 양 사의 주장

에 찬성하는 내용보다는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훨씬 컸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양 사의 합의 내용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된다면 인터넷에서는 계층과 차별이 발생

할 것이며 일부 대형 사업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

에서 터져나왔다.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해 가장 저명한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의 팀 우(Tim Wu) 교수는 <뉴욕타임스>가 마련한 토론 자

리에서 양 사 정책 제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가장 큰 위험은 인

터넷상에서 경쟁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시장의 이익은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자가 아닌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와 가장 거래를 잘하는 사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 “1995년에 인터넷이 이렇게 두 계층으로 분리되어 시작되었더라면 반즈앤노블

(Barnes and Nobel)이 아마존(amazon)을 가볍게 물리쳤을 것이며, 마이크로소

프트(Microsoft)의 검색은 구글을 무력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스카이프(Skype)

와 같은 서비스는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결국 우리 모두 패자가 

되는 길”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번 발표에서 양 사는 기존의 주장대로 유선에서는 망중립성이 유지돼야 하지만 무

선 인터넷에서의 망중립성은 반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양 사가 구글의 스마

트폰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 플랫폼의 성공적인 정착과 성공을 위해 연

➋  비차별 원칙(망중립성 원칙) :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 합법적 콘텐츠의 송수신과 서비

스 이용에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브로드밴드 제공 사업자가 불법적인 콘텐츠 송

수신이나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트래픽을 추정하여 이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차등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원칙에 위배된다.

➌  투명성 : 브로드밴드 제공 사업자는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약관에 대해 

고객들에게 확실하고 명료하게 전달해야 한다.

➍  네트워크 관리 : 브로드밴드 제공 사업자는 네트워크 혼잡 감소, 보안 강화, 불법

적 네트워크 접속 행위 차단, 네트워크 품질 유지 등을 위해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➎  추가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브로드밴드 제공 사업자는 기본적인 인터넷 제공과

는 확실히 구분되고 차별되는 추가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 서비

스 트래픽은 망중립성 원칙에서 제외된다. FCC는 연간보고서를 통해 이들 서비

스가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감시하고 고객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➏  무선 브로드밴드 : 유선과는 다른 무선의 기술적, 운영적 특성과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선의 망중립성 원칙을 무선 환경에는 적용하지 않는

다. 다만, 앞서 제시한 ‘투명성’ 원칙은 현 시점에서는 적용한다. 의회감사기구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는 해마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현황과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한다.

➐  사례별 법률 집행 : FCC는 고객 보호와 망중립성 원칙 준수를 위해 사례별로 상황

에 따라 판결과 권고를 하며, 명문화된 법률 사항은 두지 않는다. 분쟁 당사자들

은 규제기관에 의한 것이 아닌 자율적이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원칙에 따라 분쟁 

해결에 노력하고 FCC는 합리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그렇지만 특정 사업자가 중대하게 고객 보호 원칙과 망중립성 원

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에 FCC는 20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➑  규제 권한 : FCC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관한 독점적 감독 권한을 보유하지만 소

버라이즌과 구글의 망중립성 정책 제안과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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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결과에 관계 

없이 이번 공동 제안은 구글을 좋아하고 신뢰를 보내온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

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많은 미국인들은 구글이 버라이즌과의 

연합 관계를 청산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무브온

(MoveOn)’의 저스틴 루빈(Justin Ruben) 책임자는 ”구글은 언제나 다른 기업들과

는 다른 정체성을 보여줬는데, 이번 정책 제안과 같이 인터넷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모습은 대중이 기대하는 모습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비난하며 구글이 이윤 추

구에만 급급한 다른 대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에 강한 실망감을 표

시했다. 

양 사 발표가 있고 난 후, 구글과 함께 미국의 대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 역

시 양 사의 제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페이스북의 대변인 앤드류 노예스(andrew 

Noyes)는 “페이스북은 유선과 무선 모든 네트워크에 망중립성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회사의 크기나 부의 정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과 기업에게 동등하게 기회

가 보장되어야 하며 시장의 활발한 경쟁을 위해서는 콘텐츠와 서비스에 있어 고객이 

궁극적인 통제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양 사 정책 제안이 향후 망중립성 정책과 FCC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논

의를 위해 중요한 기초를 놓았다는 데 의의를 두는 사람들도 있다. 기술정책연구소

(Technology Policy Institute)의 회장 토머스 레너드(Thomas Lenard)는 “이번 

양 사의 제안은 혼자 힘으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으며 교착상태에 빠진  FCC를 

구할 수 있는 건설적인 의견”이라며 제안 자체에 의미를 두기도 했다. 

  FCC의 대응

양 사 발표가 있기 며칠 전 줄리어스 제나초스키(Julius Genachowski) 의장은 구글

과 버라이즌에서 어떠한 정책 제안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향후 FCC 정책 수립에는 아

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망중립성 정책 마련을 위한 FCC의 정책 

합 전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0년 3월 컴스코어

(ComScore)의 조사에 따르면 버라이즌의 미국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은 31.1%로 1위 

자리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검색시장에서 독보적인 선두 자리에 올라 있는 구글

의 스마트폰 시장 운영 체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2009년 10월 2.8%에서 2010년 

1월 7.1%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구글은 현재 블랙베리의 제조사인 리서치

인모션(43%), 애플(25.1%), 마이크로소프트(15.7%)의 뒤를 달리고 있다. 

한편, 이번 구글과 버라이즌의 공동 정책 제안 내용은 같은 입장에 있는 미국 2위 통

신사업자 aT&T와 애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비평가들은 무

선 인터넷을 제외한 이번 양 사의 망중립성 제안이 버라이즌과 같은 대형 통신업체에

게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령, 무선에서 망중립성이 허용되지 않으면 버

라이즌이 스카이프와 같은 인터넷 전화를 차단함으로써, 주 매출원인 이동통신 요금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들의 제안을 비난했다. 

또 다른 우려는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들이 무선 인터넷 상에서 우선순위와 특

권을 확보해 제공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글과 버라이즌이 안드

로이드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자신들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 보호를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도 있는데, 이는 마치 과거 PC통신처럼 ‘닫힌 정원

(Walled Garden)’ 시대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 시장 분쟁 해결을 정부가 아닌 시장 자율적인 조정에 맡기자는 부분 역시 논쟁

이 되고 있다. 이 경우 아무래도 시장에서 권력과 주도권을 갖고 있는 대형 사업자에

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존,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업

체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무선에도 유선과 같이 망중립성 원칙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해온 구글이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제안에 동의하고 이번 발표를 한 데 대해 많

은 사람이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칼럼니스트 마이크 잉그램(Mike 

Ingram)은 “이러한 놀라움은 구글이 악마가 되지 않겠다(Don’t be evil)고 얘기하

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라며, 결국 구글도 여느 회사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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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2008년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은 자신이 강력한 망중립성 원

칙 지지자라고 밝히고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MySpace), 구글도 만약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동등한 시장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

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중에 망중립성 정책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공

언한 바 있다. 그렇지만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형 사업자들의 로비와 권력 앞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망중립성의 법제화는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글과 버라이즌의 공동 정책 제안은 업계의 대표 사업자끼리 협상을 통해 쟁점

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규제당국에 건의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렇지만 중소 규모 콘텐츠 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주

장이 상당 부분 그대로 인정받고 실제로 FCC의 정책이 된다면 표면적으로는 유선 

인터넷의 망중립성이 실현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과 인터넷 사

용자들의 우려대로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

트폰과 태플릿 PC 같은 무선 통신기기가 빠른 속도로 유선 인터넷의 역할을 대체하

고 또 유선과 무선의 경계가 점차 무의미해지는 시점에서 유선과 무선을 명확히 구분

하여 원칙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치열한 망중립성 논쟁의 결론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망중립성 관련 정책 수립과 여론의 향방, 미래 인터넷의 발전 등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10년 남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 망중립성과 관련해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표는 확고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때와 달라 보

이는 것이 사실이다.

양 사 발표 직후 FCC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망중립성을 강력

히 지지하는 마이클 콥스(Michael Copps) 위원만이 짧은 논평을 내놓았다. 그는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구글과 버라이즌의 발표가 향후 관련 논의를 진행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문제 상황들 중 하나일 뿐이

다”라고 전제한 후, 대형 사업자들의 이익보다는 소비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망중립성 원칙은 하루 빨리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발표가 있은 지 약 3주가 지난 9월 1일, FCC는 양 사가 제안한 내용 중 구체적으

로 진술되지 않고 모호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업계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한 달 동안 공

개 ,수렴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했다. FCC가 밝힌 첫째 이슈는 브로드밴드 사업자가 제

공한다는 부가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과 망중립성 원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중요한 이슈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무선 인터넷에 망중립성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FCC는 혁신과 경쟁 촉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무선 인터넷에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망중립성을 적용할 것

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유선과 무선에 모두 망중립성을 적용하

겠다는 당초의 강력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표하는 미국이동통신산업협회(Cellular Telecommuni- 

cations Industries association)의 스티브 라젠트(Steve Lagent) 회장은 “FCC가 

무선의 특성과 상황을 인정해준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향후 무선 인터넷에 

망중립성 원칙이 불필요함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시민단체인 ‘자유언

론연합(Free Press)’은 FCC가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하며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계속 방치될 뿐이라며 FCC의 빠른 대응과 의사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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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이용 TV수신에 대한 수신료 부과에 관한 법 개정안 제안

프랑스 상원의 카트린 모랭 데자이유리(Catherin Morin-Desailly)와 클로드 벨로

(Claude Belot) 의원은 지난 6월 컴퓨터에 대해서도 TV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안했다. 텔레비전 수신기가 아닌 다른 기구를 통해서 텔

레비전을 시청하는 가구에도 오디오비주얼법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컴퓨터를 통한 TV 수신료를 부과할 경우 이를 

통해 거두는 금액은 공영방송 투자에서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법은 TV 시청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 TV를 보유하는 조건에서만 수신

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두 의원은 별장과 같은 이차 주거지에 TV 시청을 위한 기기

가 구비된 경우에 대해서도 TV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차 

주거지의 TV 시청을 위한 기계 설비율은 96%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공영방송을 위한 세금은 매년 2억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최 현 아

미디어미래연구소 프랑스 통신원(파리1대학 박사과정)

PC이용 TV수신에 대한 
수신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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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는데 15세 이상의 청소년 및 젊은 층의 20.6%가 매일 18

분 정도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한다. 앞으로도 컴퓨터로 TV 프로그램을 재시청하

는 일은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공영방송의 재정 적자에 따른 대책이라는 점도 있다. 2009

년 프랑스 공영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영방송사의 광고방송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TV 방송국은 계속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컴퓨터에 대한 TV 

수신료 부과로 공영방송의 재정 적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TV 수신료 시스템과 PC에 대한 TV 수신료 부과 시도

프랑스의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인 프랑스 텔레비전(프랑스2, 프랑스3, 프랑스5 

등)의 재정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7년 공영방송사 수익의 74%(20억 유로)가 

수신료에서 충당될 만큼 재정 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수신료는 

2009년까지  118유로였다가 2010년부터 121유로로 인상되었다.

수신료 납부 방식은 2005년부터 주민세에 포함하는 형대를 띠고 있다. 주민세 납부 시 

TV 보유 사실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수신료를 내야 한다. 프랑스 수신료 세금 규정에 

의하면 TV를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신기 또는 그와 유사한 기기에 대해서 수신료

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텔레비전을 비롯해 모니터, 비디오, DVD, 블루

레이, 비디오 프로젝터 등이 있을 경우 TV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2008년 11월부터 멀티미디어 PC도 수신료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

을 담은 개정안이 제안되었는데 PC와 인터넷 가입은 TV 수신 기기로 분류돼야 하고 

이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주장이 나오기 전까지 각 가정에서 컴퓨터로 TV를 시청하는 경우 수신료 부과 대상

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개정안이 제안되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 과정

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2005년 재정 관련 법 41조에 따라 TV 수신료는 텔레비전이나 

TV 수신이 가능한 유사한 기기를 통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 경우 부과된다. 

이들의 TV 수신료 확대 적용 주장 배경에는 프랑스의 TV 수신료가 이웃 국가에 비

해 낮다는 점도 작용한다. 독일은 매년 215유로를 내야 하고, 매달 라디오 및 컴퓨터

와 관련된 수신료로 5.76유로를 내고 있다.

  PC를 통한 TV수신에 대한 수신료 부과 주장의 배경

프랑스 정치권에서 PC를 이용한 TV 시청에 관해 수신료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새로

운 것이 아니다. 이미 2008년에도 카트린 모랭 데자이유를 비롯한 상원의원 일부가 

정부에 컴퓨터를 통한 TV 시청에도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다시 제기된 것이다. 그 이유는 최근 캐치업 TV(Catch up 

TV)
1
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인 프리(Free)에서 프리박스 TV 리플레이(Freebox 

TV Replay)
2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며칠 뒤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elevision)

에서도 플뤼즈(Pluzz)
3
라는 캐치업 TV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영방

송사, 민영방송, 케이블, 위성 등 방송사 및 통신업체에서 캐치업 TV 서비스를 본격

적으로 실시하면서 컴퓨터를 통한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캐치업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미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것들이

다. 이 서비스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컴퓨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제공되며 캐치업 

서비스를 통한 텔레비전 재시청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향은 

1    캐치업 TV는 놓친 프로그램을 재시청할 수 있는 ‘다시보기’ 서비스다.  
2     인터넷 통신업체인 프리박스는 모든 채널의 프로그램을 방영된 후 재시청할 수 있는 캐치업 TV 서비스를 지난 6월부

터 실시했다. 공중파 프로그램과 케이블 채널을 프리 가입자에 한해 무료로 재시청할 수 있다. 현재 프리 캐치업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는 채널 수는 33개다. 
3     프랑스 공영방송국인 프랑스 텔레비전은 자사 채널인 프랑스2, 프랑스3, 프랑스4 등의 프로그램을 방영한 후 인터넷

을 통해 무료로 재시청할 수 있는 ‘Pluzz’ 서비스를 최근에 실시하기 시작했다.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은 뉴스, 픽션, 매

거진 등이다. 방송된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나누어 제공하는데 프랑스 텔레비전은 타 방송사에 비해 이 서비스 실시가 

늦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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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부의 입장

정치권에서 컴퓨터를 통한 TV 수신료 수신안이 제기되면서 이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이어졌다. 상원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수신료 관련 개선안을 제안하자 정부는 

이 문제를 다시 다루었다. 그러나 정부는 TV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기 리스트

에 컴퓨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여러 조사를 

통해서 대다수 프랑스인이 컴퓨터를 통해 TV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게다가 2010년 4월 재정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는 텔레비전을 보완

하는 두 번째 스크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가정에서의 TV 시

청 행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컴퓨터를 통한 TV 시청으로 수신료 납부가 감소

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시사점

오늘날 컴퓨터는 e메일,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영화, 뮤직비디오, TV 프로

그램 등을 시청하는 멀티미디어 기기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통해 TV 프로

그램을 시청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TV 수신료 납부 문제와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주민세 납부자에게는 TV 수신료 의

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08년 11월 20일 디오니스 뒤 세주르(Dionis Du 

Sejour) 의원은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TV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104개정안을 국

회에 제안했다.  디 세주르 의원은 개정안에서 PC에 관한 TV 수신료를 부과할 경우 현

재 TV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한 가정을 중심으로 5천만 유로를 확보할 수 있어 

정부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컴퓨터를 통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단 최신 기종의 컴

퓨터에 한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제안은 국회에서 결국 부결되었다. 

한편 일각에선  2009년 10월 12일 세금과 관련된 1605조는 TV 시청과 관련된 유사한 

기기에 대한 개념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V 시청 기기에 대한 정확한 규

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주민세에서도 TV 수신료 부과에 필요한 조항으로 TV 보유 여

부만 체크하라고 할 뿐 컴퓨터에 관해서는 어떠한 해당 조항도 없다는 지적이다.

  PC에 대한 TV 수신료 부과의  문제점

컴퓨터를 이용한 TV 시청에 수신료를 부과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되

었다. 그렇다면 휴대전화, 사무실의 컴퓨터, 넷북 등에 대해서도 수신료를 부과해야 

하는가 ? 즉 TV 수신료 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게

다가 컴퓨터를 통해 TV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컴퓨터에서 TV 시청 여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두고 만일 개정안이 논리적이라면 이를 실행하는 데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프랑스의 캐치업 TV 시청 현황

현재까지 프랑스인의 대다수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가운데 1,500만 명은 본방송 시간에 놓친 프로그램을 DVD나 VHS 등을 통해 녹화해서 본다고 한

다. 프랑스에서 캐치업 TV 서비스는 2008년 오랑주가 캐치업 TV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현재

까지 통신업체, 공중파, 케이블 채널 등에서 캐치업 TV 서비스를 유료 및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캐치업 TV 서비스 사용 인구는  1,100만 명 정도다. 지난 1년 동안 이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 중 70만 명은 

15세 전후의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캐치업 TV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한편 프

랑스인의 텔레비전 시청 성향을 살펴보면, 비연속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시청한다고 한다. 그

런 만큼 캐치업 TV 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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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캐나다 연방산업부(Industry Canada)가 저작권법 개정안 ‘C-32(Bill 

C-32)’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간 거센 반발을 샀던 C-32의 이전 개정안인 

‘C-60(Bill(-60)’이나 ‘C-61(Bill(-61)’보다는 다소 전향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백업(back-up)과 온라인 매시업(mash-up)
1
을, 

그것이 패러디나 풍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비상업적 변형의 

경우 ‘공정한 이용(fair use)’으로 간주해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시간 

변환’(time shifting, 라이브 방송 중 일시 정지 후 정지 위치부터 다시 볼 수 있는 기

능), ‘형식 변환(format shifting, 예컨대 CD나 DVD 콘텐츠를 아이팟에서 감상하기 

위해 mp3나 mp4 포맷으로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했다.(단, 본래 제품에 그러

한 변환을 막기 위한 디지털 잠금장치(digital lock)가 내장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는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캐나다 통신원(캐나다 앨버타 주 교육부 정보 프라이버시 매니저)

1    웹상에서 웹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콘텐츠)와 서비스를 혼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서로 

다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김 상 현

저작권법 개정안 
C-32를 둘러싼 논쟁

연관될 수밖에 없다. 컴퓨터가 텔레비전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여전

히 텔레비전 수신기로 TV를 시청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 점에서 컴퓨터

를 통한 TV 시청에 따른 수신료 부과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TV 프로그

램의 일부만을 컴퓨터로 시청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

다. 하지만 캐치업 TV 등의 등장으로 TV 프로그램 시청 경향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

황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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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게 따르면서 캐나다의 이익을 등한시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게다가 이해 9월 

집권당인 보수당이 선거를 치르기로 하면서 C-61 또한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은 불가피했다.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미디어 환경이 전례 없

이 크게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제일의 콘텐츠 생산국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보호와 수익성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미국의 압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연방정부는 지난 6월 2일 저작권법 개정안 C-32를 제출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세 번째 개정 시도다.

C-32  저작권법 개정안 C-32의 주요 쟁점

연방 산업부는 개정안 C-32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creator)와 이를 소비하는 자

(소비자 혹은 이용자)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을 세 번 

위배할 경우, 예컨대 DVD나 CD를 불법 복제하다 세 번 적발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수감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Three Strikes and you’re Out)’를 도입하지 않고, 

‘인지와 고지(Notice and Notice)’ 제도를 택한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한 것이라

는 주장이다. ‘인지와 고지’는 말 그대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어떤 소비자/이용자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게 한 규칙이다. 백업 

카피의 제작을 허용한 것, 비상업적 목적인 한 저작권이 걸린 여러 콘텐츠를 다양하

게 편집, 혼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유튜브 조항’ 등도 산업부의 그러한 ‘균형’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1. 디지털 잠금장치(Digital Lock)

그러나 그러한 유연성의 뒤에는 심각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새로운 개정안의 근

본적 원칙은 해당 미디어에 ‘디지털 잠금장치’가 걸려 있을 경우 그것이 전자책이든 

영화나 음악이든, 혹은 어떤 전자적 장치든 그 요구 사항-곧 복제나 변환을 금지한

다는 요구-이 거의 모든 권리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이는 과거 개정안과 마찬가지이

이처럼 C-61에 비해 전향적이고 기술 중립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새 법안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에 관한 한 여전히 미

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을 따라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32의 내용에 대해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 측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무역 제재까지 거론하며 캐나다의 저작권법 개정 압력을 

넣어온 미국의 로비 그룹, 특히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와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는 개정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사용하는 연구자, 대학교수, 초·중·고교 교사들

은 새 개정안에 부정적이다. 여러 소비자 단체와 도서관 관계자들은, “개정안의 세목

이 일반에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콘텐츠의 형식을 변환하는 데 대한 여

러 제한 조항을 안다면 청소년, 대학생 층의 반발도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야말로 CD나 DVD를 아이팟이나 아이폰으로 즐기기 위해, 혹은 유튜브(youtube)

에 올리기 위해 일상적으로 복제하거나 변환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C-32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조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함의와 향후 

개정, 보완 전망은 어떤지 살핀다.

C-32  경과

캐나다의 저작권법이 처음 나온 것은 1921년 ‘캐나다의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Canada)’이 통과되면서부터다. 이후 1988년과 1997년에 큰 폭의 개정을 거쳤다. 저

작권법에 대한 모든 권한은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 속한다. 

현행 저작권법의 대폭 개정 노력은 2005년 6월 연방정부가 법안 C-60을 내놓으면

서 본격화했으나 같은 해 11월에 무효화했다. 연방 정부는 2008년 여름 C-60과 비

슷한 내용으로 법안 C-61 저작권법 개정안을 다시 내놓았으나 미국의 DMCa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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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부문이 특정된 규칙들

개정안 C-32는 단일 선거구나 이익 단체의 우려를 반영한 조항을 많이 담고 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공연자의 권리’ 조항 신설. ‘캐나다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예술가 연맹(alliance of 

Canadian Cinema, Television, and Radio artists, aCTRa)’이 요구한 것.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인터넷 조약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다. 

● ‘사진가의 권리’ 조항 신설. 사진가 단체들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

●  신규 예외 조항. 스마트폰의 일종인 블랙베리의 제조업체인 리서치 인 모션 

(Research in Motion, RIM)을 비롯한 기업들이 건의한 것으로, 기술적 처리 과

정에서 발생하는 임시 복제본을 둘러싼 잠재적 저작권 문제를 다룬 조항이다.

●  신규 ‘빗토렌트(BitTorrent)’ 조항. 저작권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P2P(peer-to-peer)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P2P 파일 전송 프로

토콜의 이름이자 그를 이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이름이기도 한 빗토렌트는 파

일을 인터넷상에 분산 저장해놓고 다중 접속을 통해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오게 하므로 그 전송 속도가 빠르다. 주로 용량이 큰 비디오 파일이나 영화, 

드라마 파일을 주고받는 데 활용된다. 

●  디지털 배급을 허용한 신규 도서관 조항. 하지만 디지털 잠금장치가 된 콘텐츠에

는 적용되지 않으며, 배급일로부터 5일 안에 자동 파기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제 

조항이 따른다.

●  원격 교육을 통한 강의 예외 조항 신설(팟캐스트 Podcast 포함). 그러나 이 조항 

또한 디지털 잠금장치가 된 콘텐츠나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고, 원격 강의 코스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저작권이 걸린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유튜브 리믹스(혹은 매시업) 예외 조항 신설. 개별 이용자가 비상업적 목적으로 저

작권이 있는 여러 콘텐츠의 일부를 가져다 편집, 혼합하는 것이 허용된다.

●  기술 중립적인 형식과 시간 변환 조항 신설. 그에 따라 TV 쇼나 드라마를 녹화했

다. 오타와대학의 마이클 가이스트(Michael Geist) 교수는 “디지털 잠금장치 조항

이야말로 디지털 잠금장치 조항 저작권 개정법안 C-32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두 재산권(property rights)이 싸울 때, 다시 말해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소유자의 권리와,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콘텐츠를 구매한 소비자의 

권리가 상충할 때, 디지털 잠금장치 때문에 전자가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다. 이는 정

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끔 규정된 비즈니스 모델에 시장 논리가 개입한다는 뜻

이다. 현재 연구나 개인적인 학습, 뉴스 보도, 비평 및 리뷰 등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공정 이용권(fair dealing rights)’과, 새 법안에서 인정한 권리들(패러디, 풍자, 교

육, 시간 변환, 형식 변환, 백업 카피 등)이, 저작권 소유자가 그들의 콘텐츠나 장치

에 디지털 잠금장치를 걸어버리는 한 모두 무효화하고 만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뿐

이 아니다. 

디지털 잠금장치는 공정 이용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조항에서도 반복되고 

확장된다. 도서관 이용 조항은 디지털 복제본이 5일 안에 자동 파괴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원격 교육 조항은 해당 코스가 종료된 뒤 30일 뒤에 디지털 교재가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도록 자동 파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유도하고, 개정안이 

어느 한 편의 이익에만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저작

권에 대해 발언하자’(Speak Out on Copyright)’라는 계몽 및 캠페인 사이트(http://

copyright.michaelgeist.ca/)를 열었다. 

가이스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제1 독회(first reading, 의안이 처음

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때의 독회)를 가진 개정안 C-32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각

각특정 부문에 적용되는 규칙(sector-specific rules), 타협적 조항(compromise 

provisions), 비타협적인 디지털 잠금장치 조항(no compromise digital lock 

provisions)이다.  

저작권법 개정안 C-32를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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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범칙금을 100~5,000달러 선으로 낮췄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행 벌금 

최고액인 2만0,000 달러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물론 여기에는 상업적 의도와 

비상업적 의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4. 비타협 조항들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한 분야 중 하나는 ‘디지털 잠금장치’ 조항

이다. 이를 우선 조항으로 내세운 것은 미국의 저작권법 DMCa의 선택이다. 그 영향

권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캐나다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 조항을 전면에 내세운 것

은 따라서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캐나다의 디지털 잠금장치 조항이 미국의 

그것보다 도리어 더 악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이다. 예외 조항도 더 적고, 규정

을 바꾸기도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다. 

C-32의 디지털 잠금장치 조항은 미국의 그것과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콘텐츠나 장치

에 걸린 디지털 잠금장치를 우회하거나 해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배포나 마케팅은 

불법이다. 현재 개정안과 2년 전의 C-61 개정안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이번에 휴대전화

(cell phone)의 해제(unlocking)를 예외 사항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C-32  저작권법 개정안 C-32의 의미와 전망

C-32에서 가장 집중적인 비판을 받는 대목은 디지털 잠금장치다. 캐나다인들의 이익

을 고려하기보다 미국의 디지털 저작권법과 상호 조율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

이다.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 저작

권법의 여러 조항을 고스란히 반영한 규정들을 다시 들고 나왔다”라고 하며 “그중에서

도 디지털 잠금장치 조항은 그것이 작동할 경우, 비교적 유연하다고 여겨져 온 여러 예

외 조항을 사실상 무효화하기 때문에 특히 심각한 독소 조항이다”라고 비난한다.

법안은 이제 막 1차 독회를 마친 상태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들에선 페이스북이나 트

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반대 서명을 받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다가 다른 시간대에 보거나(시간 변환), CD를 아이팟용 포맷으로 바꾸는(형식 변

환)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디지털 잠금장치가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신규 ‘백업 카피’ 조항. 구입한 음악 CD나 영화 DVD의 백업 카피가 용인되지만 그 

제품들에 디지털 잠금장치가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 타협 조항들

일반 소비자는 물론 수많은 기업, 기관, 직업군의 이익이 걸린 저작권법을, 모든 이들

의 구미에 맞춰 개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타협 조항은 그에 대한 한 대처 방

안의 하나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는 ‘공정 이용 (fair dealing)’, ‘중개자의 법

적 책임(intermediary liability)’, 그리고 ‘법에 명시된 피해 배상금(statutory 

damages)’이다.

공정 이용. 비상업적 목적이 인정된 상태에서, ‘공정 이용’임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다

음 몇 가지다. 창작자라면 패러디와 풍자를 목적으로 한 것. 교육 목적상의 예외. 이

용자들이 개인적 관심사로 만든 이른바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UGC)’. 유연성 면에

서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는 평이지만 그럼에도 C-32는 2년 전에 나왔다 고사한 

C-61보다 공정 이용에 관한 조항에서 한 발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중개자의 법적 책임. 삼진아웃제를 도입할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우려와 추측을 깨

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그보다 한 단계 더 온건한 ‘인지와 고지(Notice and Notice)’ 

시스템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s, 이하 ISP)에 적용

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ISP들에게 비용 부담을 안기지만 저작권 침해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또한 미국의 저작권법이 채택한 ‘인지와 폐쇄 

(Notice and Takedown)’ 접근법이나, 세 번 적발된 뒤에는 인터넷 이용 자체를 막

아버리는 ‘삼진아웃제’보다 훨씬 더 균형 잡힌 대안으로 여겨진다. 

법적 배상금. 여러 단체들은 현행 법적 피해 배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행 시스템은 대규모 무단복제(counterfeiting) 범죄를 비상업적 의도의 복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잘못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규칙은 비상업적 목적의 무단복제에 

저작권법 개정안 C-32를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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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ichaelgeist.ca/tags/c-32

bill C-32: Dissecting Canada’s new Copyright bill(2010. 6. 8). In Youtube. Retrieved

 September 11, 2010 from 

http://www.youtube.com/watch?v=sGkhDgt_8z0

bill C-32 frequently asked Question(2010. 6. 24). In Digital Copyright Canada. Retrieved

 September 12, 2010 from 

http://www.digital-copyright.ca/billc32/faq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 in the Digital World: The views of the Canadian library 

association/association Canadienne des bibliothèques on bill C-32, an act to 

amend the Copyright act(2010. 7. 29). 

In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Retrieved September 12, 2010 from http://j.mp/

cpp6pl 

Speak out on Copyright(2010. 8. 24). In Speak out on Copyright. Retrieved September 

11, 2010 from 

http://copyright.michaelgeist.ca/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통해 C-32의 여러 제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꾀하고 있다. 법안이 실제 법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2차, 3차 독회를 

거쳐 형식적이긴 하지만 ‘여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때

까지 개정 압력을 행사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렇게 독회를 거치는 동

안 여러 이익단체와 조직, 개인들이 다양한 찬반 양론은 물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지나 압력으로 작용하면 법안 수정도 가능하다. 

C-32가 어떤 양상으로 변모하거나 현행 개정안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미국의 추가

적인적인 압력에 의해 도리어 더욱 엄격한 법으로 강화될지, 그도 아니면 C-60이나 

C-61처럼 또다시 고사(枯死)의 운명을 맞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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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독일저작권협회이하(GEMa)가 7개의 다른 음원 협회들
1
과 함께 유튜브를 상

대로 제기한 음원 관련 소송이 함부르크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

한 음원 협회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저작권자들과 인터넷 업자 사

이의 논쟁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듯하다.

  GEMA와 유튜브

GEMa는 독일에서 약 6만 명 이상의 회원, 그리고 전 세계의 100만 명의 저작권자를 

보유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단체로 독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

표적인 음원 저작권협회 중의 하나다. GEMa와 함께 소송에 동참한 7개의 국제적인 

저작권 협회들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음원 중 약 60% 이상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미디어미래연구소 독일 통신원(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1    AKM, 오스트리아(Österreich) www.akm.at / ASCAP, 미국(USA) www.ascap.com 

  BMI, 미국(USA) www.bmi.com / GEMA, 독일(Deutschland) www.gema.de 

  SABAM, 벨기에(Belgien) www.sabam.be / SACEM, 프랑스(Frankreich) www.sacem.fr 

  SIAE, 이탈리아(Italien) www.siae.it / SUISA, 스위스(Schweiz) www.suisa.ch 

성 경 숙

유튜브와 
GEMA의 음원 분쟁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GEMa는 음원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법령에 따라 유튜

브와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GEMa는 유튜브가 인터넷

에서 서비스하는 각종 비디오를 지금까지와는 달리 건당 이용요금을 부담시키고자 

했다. 소비자가 해당 음원을 클릭할 때마다 1~12센트 정도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

고자 했으나, 유튜브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 유럽의 다른 저작권 협회들도 부분적으

로만 부과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GEMa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올 7월 일시적인 서비스 제한을 감행한 바 

있는데, 당시에 독일 소비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서비스되거나, 삭제한 비디오만 해도 

600여 개였다. 실질적으로 함부르크에 제기한 소송 문건과 함께 제기된 서비스 제한 

목록 리스트에는 75개의 곡명이 줄어든 채였다. GEMa의 주장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러한 비디오들을 불법으로 서비스했고 결론적으로는 이 음원들을 두고 두 업체 간

에 계약한 협정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2010년 5월 유튜브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GEMa는 7개의 다른 음원 저작권 협회와 함께 소송을 준

비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단체는 집단으로 연합하여 2009년 4월 초부터 독일 유튜

브 사이트에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올라와 있던 약 600개의 비디오 포털과 

75개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삭제와 부분적인 서비스 제한을 요구했다. 유튜브는 이러

한 제안에 대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반응을 보여왔고, 별 진전을 보이지 않자 해당 

저작권 협회 측은 좀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을 담당한 함부르크 재판부는 2010년 5월 GEMa가 유튜브가 비디

오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뮤직비디오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과 함께 “GEMa 측은 소송을 제기하기 훨씬 전부터 저작

권 위배가 의심되는 75편의 뮤직비디오들이 유튜브에서 서비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뮤직비디오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는 법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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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비디오를 삭제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관련된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하다. 이에 대해 구글 측

은 다운로드한 비디오의 내용을 이용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자료의 경우에는 유튜브에 의해서 법

적 권리 행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GEMa는 그러나 이와는 달리 유튜브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의 다운로드를 애

초부터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둘 사이의 의견 조율은 좀 더 시간

이 걸릴 듯하다. 

영화사들과 유튜브, ‘Broadcast yourself‘를 

앞세운 새로운 사업 계획

최근 구글을 상대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독일의 일간지     

<디 차이트>Die zeit는 지난 8월 27일 구글 사의 개인정보 최고책임자인 페터 플라

이셔(Peter Fleischer)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기사는 구글 사가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기업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해 언급했

다. 이에 대해 플라이셔는 “고객 등록을 마치고 난 후에는 고객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모두 없앤다”고 하면서, 덧붙여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인터넷 사업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소비자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기를 바라는 

것이 두 가지 점에 동일한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글의 개인정보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과 관련 업계의 비판에도 구글 사의 자회사인 

유튜브는 최근 ‘인터넷 극장’을 새롭게 표방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사실 지난 수

년간 영화산업계는 자신들의 예술 행위를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바라보는 인터넷 사

업자들을 적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이러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사업에 유튜

인터넷에서 음원을 제공하는 업자들과 저작권 협회(Verwertungsgesellschaft) 사

이의 논쟁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을 만큼 수년 전부터 빈번하게 이어져왔다. 실제

로 2009년도 음원 이용과 관련한 법령이 새로 개편되어 적용된 지 불과 1년 남짓 되

었으나 지난 5월에는 해당 소송들이 무더기로 기각되어 과연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자 하는 법안인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로 함부르크 연방주법원의 판결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졌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GEMa와 저작권 협회들이 승소한다면 앞으로도 저작권을 위배한 비디오들뿐만 아

니라 이를 온라인상에 서비스한 인터넷업체까지도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기각 판결, 무엇을 남겼나?

GEMa 측은 일단 판결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신속한 움직임을 보였다.다른 7

개의 음원 제작사들과 공동으로 제기한 음원 금지 요구가 일단 기각된 것에 대해 “해

당 음원의 삭제에 대한 권한은 사실 소송을 제기한 저작권사에 있다”라는 기각 이유

를 인용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제2차 법정 공방에서 이 같은 사실이 새로운 판결을 결

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튜브로서는 이러한 판결은 사실 단순한 승소 이외에도 큰 의미가 있다. 물론 2심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일단 기각 명령이 내려진 현재 상황도 유튜브 측에서는 그리 심

란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저작권을 위배한 음원을 올렸다는 정황 자체

가 불충분한데다가 전체 음원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들이 패소한 사실은 사실 

앞으로 열릴 2심에서도 유튜브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

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비록 패소했다고는 하나 이 소송으로 인해 재판부에도 

GEMa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제재권이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계기

가 되었기 때문이다. GEMa의 대변인인 베티나 뮐러(Bettina Müller)는 2심에서는 

이러한 점이 긍정적으로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튜브와 GEMA의 음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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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확신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영화계에서도 시름이 깊다. 만약 이들이 제작한 영화가 온라인상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된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중요한 사업의 

일부분을 잃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직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

기 전이긴 하지만 간헐적으로 인터넷에서 ‘넷플릭스(Netflix)’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

를 통해 영화를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DVD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영화 제작

사들은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유튜브, 아마존을 비롯한 애플 ‘아이튠즈(iTunes)’와 같은 비디오 매체를 인터넷에

서 제공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상당히 늦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변화를 맞는다면 영화산업 역시 음악업계처럼 

상당한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제작 편수의 감소, 끊임없는 저작권 논란 등이 이어

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앞서 언급한 GEMa와 유튜브 간의 법적 공방은 어쩌면 정

말 시작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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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가 과감하게 뛰어들었다. 조만간 할리우드 영화를 사용료를 내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유튜브는 ‘Broadcast yourself’를 표방하면서 비디오산업 분야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수많은 비디오를 온라인상에 올려두고 볼 수 있게 하는 플랫폼에서 지금까지는 

누구나 방송을 전송하는 입장인 동시에, 해당 정보를 퍼뜨리는 역할까지 도맡아 왔

지만 궁극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구글은 아주 전

통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비디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 비디오에 속해 있거나 내용에 포함되어 방송을 탄 광고주에게서 

대한 수익을 챙겨왔다. 하지만 구글은 지금까지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제지 <포브스>는 

구글이 이러한 방식으로 거둬들인 광고 수익료만 해도 2008년에 2억 달러, 2009년

에는 무려 3억5,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구글은 해당 비디오를 분당 단위

로 24시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사실만 공개했다.

구글은 지금까지 광고로 거둬들인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즉 일반 이용자들이 자료를 

올리고 사용하는 비디오 포털을 뛰어넘어 할리우드 영화를 통한 사업 확장 계획을 세

우고 있다. 구글 측은 이 새로운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어 저작권 협회와의 새로운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고

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신 영화 한 편을 5달러에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는 비용이 13달러임을 감안하면 극장에

서 일회성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영화 한 편을 개인 소유로 할 수 있다는 점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소비자로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인 사업 시작 시점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할리우드 스튜디오 측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영화 대여업자들이 이 사업에 동참했다는 첫 번째 기사가 

흘러나온 만큼 구글이 이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는 점은 암묵적인 기정사실이 된 지 

오래다. 이 사업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극장주가 아닌 대여업자들이 구글과 경쟁하기 

유튜브와 GEMA의 음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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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미래연구소 중국 통신원(GN Consulting & Translation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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